
거짓과 속임수에 의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

         

2022. 8. 17.과  9. 3.이어 또 다시 등록(이의신청)을 해 봤자, 우이독경

과 동어반복의 막무가내 식 답변이 될 것 같아 다른 부분은 아예 생략

하고, 다음과 같이 제3자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법률적 문제 한 

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집어 보겠습니다.

다   음

1.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수설비는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

법원의 상린관계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굴착과 보수 등 개

인의 유지ㆍ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, 공주시장(행정청)은 타인토

지의 출입권과 사용권 및 수용권 등 각종 행정권을 이용하여 보다 쉽고

도 신속하게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감안됐는지는 모르지만, 

2. 하수도법 제27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제9항 후단에서도 “토지의 경

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.”로 되어 



있습니다.  제32조(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

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

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

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.

3. 또한,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7조제2호에도 “시장은 필요한 경우 

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

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

의하여 부담한다.”라고 되어 있습니다. 

4. 위에서 보는 것처럼, 공주시가 오수 받이 등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

를 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, 최소한 개인토지에 배수설비가 설치되

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, 공주시의 유지ㆍ관리의 당위

성이나 법률과 조례 규정 및 설계 및 공사하자[도로부지(공주시소유 토자)에 

설치 및 비규격품 사용], 담당국장의 구체적 업무지시 내용 등을 모두 은닉

하거나 외면 내지 깡그리 무시한 채, 그저 막무가내 식으로 시정요구를 

거부하고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은, 속임수에 의한 직무유기 

내지 직권남용에 지나지 아니합니다.<끝>


